
Ⅳ. 年金制度 改革의 方向과 年金制度間 調整

1. 年金制度 改革의 方向

가 . 年金改革의 政策的 基準

많은 선진국에서는 人口의 老齡化와 그에 따른 年金財政의 危機로

인하여 대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계속되는 低成長, 生産可能人口의 減

少 등으로 인해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칠레,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공적연금을 민영연금으

로 대체하거나 민영기관을 연금제도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대안을

실험해 왔다.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개혁의 공통

점은 個人의 自助努力을 확대하여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는 그 果實이 다시 개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비록 연금제도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경제제도의 개혁과 함께 경제성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금제도의 완전한 민영화는 제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몇 가

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低所得階層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지원

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노후 준비가 개인의 자발성에 근거하

여 이루어지고 있어 情報의 不充分, 近視眼的 展望 등의 이유로 노후준

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로, 성장의 과실이 특정계층에게 집중

됨으로써 소득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 넷째로, 연금 가입률이 저조하여

연금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全面的인 民營化는 곤란함을 알 수 있

다.1) 따라서 사회 전체의 연대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적연금보

험의 존재가 타당성을 가지며 그 이상의 복지보장을 위해서는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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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맞는 민영연금보험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공적연금은 최

소의 급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기업의 참여와

개인의 자조노력에 근거하여 민영보험이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전체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老後生活의 安定性, 老

後所得의 充分性, 年金制度의 效率性이라는 목표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

다.2) 국민 전체의 노후생활의 안정성은 전국민의 연금수급권 취득으로 확

1) 세계은행(World Bank, 1994:5~6)은 노후보장을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행동에만 맡겨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한다.

즉, ① 근시안적 안목 － 몇몇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저축할 정도로 장

기적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부담

이 될 것이다. ② 부적절한 저축수단 － 많은 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이

미발달했거나 거시경제적 환경이 불안정하다. ③ 보험시장 실패 － 역

선택, 도덕적 해이, 그리고 개인간의 상호관계 때문에 많은 리스크(예를

들면 수명, 장해, 투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같은 리스크)에 대비

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없게 한다. ④ 정보 격차 － 사람들은 민간저축

기관과 보험회사의 장기적 지불능력 또는 대안적 프로그램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커다란 잘못이 노후에 발견되었을 때 자신들의 선택

을 되돌릴 수 없다. ⑤ 장기 빈곤 － 몇몇 사람들은 근로기간 동안 자

신들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기 충분할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그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
2) 세계은행(World Bank, 1994:9∼10)은 정책선택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① 저축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 활동적으로 근로하던

시기로부터 노령기로 이행하는 노력을 용이하게 해주어야 한다. ② 일

생 동안 빈곤했던 노령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재분배해줄 것, 그러나

왜곡된 세대내 재분배와 의도되지 않은 세대간 재분배를 회피할 것. ③

노령자가 특히 부딪히기 쉬운 많은 리스크에 대해서 보험을 제공할 것.

④ 예를 들어 고용 축소, 저축 감소, 과도한 재정적자, 잘못된 자본분배,

지나친 관리비용, 그리고 가입회피(evasion)와 같은 성장을 침해하는 숨

겨진 비용을 최소화할 것. ⑤ 경제 인구적 조건상 예상가능한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 계획에 기초하여 유지가능할 것. ⑥ 근로자, 시민, 그리

고 정책결정자가 자세한 정보에 입각하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나쁜 경제적 성과를 낳는 정치적 조작으로부터 단

절되어 운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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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소득의 충분성은 과연 연금의 所得代替率은 어

느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미 國家ㆍ企業ㆍ個人의 3층 보장체계의 기본틀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문제

는 어느 수준이 이들 3자의 適正한 分擔構造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 수

준은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실행가능한 最適水準이 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공사연금제도간 적정한 연계를 통해 重複加入에 따른 문제를

제거할 때 비로소 연금제도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나. 適正所得代替率

老後所得保障을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에서 기본적 생계수준을 보장하

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저축 등에서 그 이상의 보충적 보장을 담당

하는 多層的 保障體系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最低所得代替率과 適正所得代替

率이 추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자

정년이 55세이므로 55세 이상 인구의 최저생계비와 적정생계비가 산출

되어야 할 것이다.

생계비는 크게 實態生計費와 理論生計費로 나눌 수 있는데 실태생계

비는 각 가구가 현실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한 실제적인 비용으로서

조사를 통해 집계된 생계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생계비로는

통계청의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都市家計調査 와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의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勤勞者生計費調査 가 있다. 이에

대해 이론생계비란 이론적으로 각 가구가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표준적인 수량을 설정하고, 이 수량에 의하여 필

요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이론생계비로는 韓國勞總

의 都市勤勞者生計費 와 民主勞總의 標準生計費 , 韓國勞動硏究院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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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硏究 등이 있다.

실태생계비는 가구의 특성에 따라 최저 및 표준생계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 본 고에서는 이론생계비를 사용하기로 하

였다. 이럴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55세 이상 연령층의 이론생계

비가 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55세 이상 연령층은

다른 연령계층과는 다른 消費支出 構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연령층에 대한 세분된 자료는 全無한 실정이다. 이들 연령층에 대한 생

계비 산출은 그 자체가 매우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므로 본 고에서는

부득이 합리적인 가정하에 기존 자료를 修正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55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를 기본자료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였

는데 여기에서는 자녀에 대한 結婚, 주택, 기타 지원금은 무시하였다.

消費支出 項目 중 交通ㆍ通信費의 경우 55세 이상 연령층은 퇴직으로

인해 평균 연령층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므로 50% 수

준으로 하향조정하였다. 住居費의 경우에도 이들 연령층은 자가보유 비

율이 높을 것이므로 7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였다. 반면 保健醫療費

항목은 평균 연령층 이상 소비할 것이 예상되므로 醫療保險統計를 이용

하여 5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의료비를 산정하였다. 1996년도의 55세

이상 연령층의 월간 진료비는 29,986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이 중 34 %

정도를 의료보험에서 부담하였으므로 본인 부담 의료비는 19,191원으로

계산되었다. 이에 따라 2인 가구의 보건 및 진료비는 38,382원으로 가정

하였다. 55세 이상 인구의 최저생계비 산출에서는 租稅額, 社會保障額,

其他 非消費 項目 등 非消費支出에 해당하는 항목은 전부 무시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계산한 1996년 말 기준 최저생계비는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39만원,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72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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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평균소득을 가진 표준가구에 대해 구한

최저생계비의 最終所得(50∼54세 연령)에 대한 대체율은 1인 가구의 경

우는 25% 수준이며 2인 가구의 경우에도 2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부부 모두 연금수급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55세 이상 연령층의 최저소득대체율 수준을 25 %로 상정하였다.

<表 Ⅳ- 1> 最低生計費

(단위: 원)

1인 55세이상 1인 2인 55세이상 2인

소비지출 계

식 료 품

주 거 비

광열ㆍ수도

가구ㆍ집기

피복ㆍ신발

보건ㆍ의료

교육ㆍ보건

교통ㆍ통신

기 타 소 비

433,918

147,400

102,463

17,815

12,242

23,436

17,601

16,747

30,458

65,756

389,540

147,400

71,724

17,815

12,242

23,436

19,191

16,747

15,229

65,756

798,885

272,122

190,953

32,661

21,263

41,990

29,986

40,672

52,900

116,338

723,545

272,122

133,667

32,661

21,263

41,990

38,382

40,672

26,450

116,338
비소비지출계

조 세 액

사 회 보 장

기타 비소비

18,057

0

17,467

590

0

0

0

0

47,118

12,320

33,620

1,179

0

0

0

0
최저생계비 451,975 389,540 846,004 723,545

資料: 兪京濬(1997).

5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표준생계비는 한국노총의 도시근로자 생

계비 를 수정하여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표준생계비란 한 사

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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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생계비의 수정 방법 역시 住居費를 7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보

건위생비의 경우도 의료보험 부담분인 34 %를 控除하였다. 그러나 최저

생계비 산출시와는 달리 貯蓄 및 租稅公課金을 포함한 비소비지출 전액

을 산입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산출된 55세 이상 연령층의 표준생계

비는 1인 가구의 경우 728천원이며 부부가구는 1,145천원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표준생계비의 최종 소득(50∼54

세 연령)에 대한 대체율은 1인 가구의 경우는 46% 수준이며 부부 모두

연금을 수급하는 2인 가구의 경우에는 44 %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55세 이상 연령층의 標準所得代替率을 45%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表 Ⅳ- 2> 標準生計費

(단위: 원)

1인 55세이상 1인 2인 55세이상 2인

소비지출 계

식 료 품

주 거 비

가구집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교 육 비

교통통신비

보건위생비

교양오락비

636,771

154,205

130,096

49,820

31,759

53,759

34,000

10,000

49,674

123,458

580,853

154,205

91,067

49,820

31,759

53,759

34,000

10,000

32,785

123,458

1,045,085

259,441

217,207

65,385

68,126

121,302

78,140

10,000

63,067

162,417

958,480

259,441

152,045

65,385

68,126

121,302

78,140

10,000

41,624

162,417

비소비지출계

저 축

조세공과금

147,338

102,861

44,477

147,338

102,861

44,477

186,398

102,861

83,537

186,398

102,861

83,537

표준생계비 784,189 728,191 1,231,483 1,144,878

資料: 韓國勞動組合總聯盟(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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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Ⅳ- 1 ] 年金改革의 槪念圖

2 . 公私年金制度間 調整方案

연금제도의 중심을 국민연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할

것인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전국민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基

礎的 保障을 담당하는 연금제도로서 위치하고, 퇴직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중심적 제도로서 위치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침에 입각하여

제도간 整合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을 계기로 공적연금

과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걸쳐 <國民年金의 二元化 － 特殊職域年金의

改革 － 所得比例年金의 適用除外>라는 세 정비과정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이원화

연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금

개

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 혁

이하에서는 이들 각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가 . 제1과정: 國民年金制度의 二元化

첫 번째 단계는 국민연금 제도를 基礎年金制度와 所得比例年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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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二元化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모두 원칙적

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3)

이렇게 이원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長點을 가질 수 있다. 첫째로, 향

후 適用除外와 같은 여건변화에 彈力的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둘째로, 소

득재분배 위주의 연금제도에서 벗어나 상위 소득자들의 연금의무가입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다. 셋째로, 統一이 이루어질 경우에 북한주

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에는 재정적인 측면에

서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이므로 기초연금만을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비

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財政方式은 모두 積立方式으로 한다.4)

여기에서 기초연금의 재정방식을 다른 선진국의 사례(表 Ⅳ-3 참조)와는

3) 세계은행(World Bank, 1994)은 의무연금제도 내에는 많은 정책적 선택지

가 존재한다고 한다. 먼저 소득연계급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액급부

(flat) 또는 자산조사에 의거한 급부로 할 것인지가 선택되어야 한다. 그

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득연계급부는 공적연금제도에는 적절하지

못한 선택이다. 다음으로 정액급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조사에 의

거한 급부로 할 것인지는 명쾌하지 않으며 제도적 변수, 징세능력, 소득

분포에 의존할 것이다. 또한 공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관

에 운영을 맡길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4) 연금제도의 재정방식으로 부과방식과 적립방식간에 어느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의 기준으로 소득증가율에 근로자증가율을 더한

값과 이자율을 비교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때 최종소득연도 총급여

의 40 %에 해당하는 연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연금은 임금에 연

동되어 평균임금의 상승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한다. 그

러면 임금증가율에 근로자증가율을 더한 값이 이자율보다 클 경우에는

부과방식이 모든 세대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적립방식

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증자료를 통해 검토해볼 때 이자

율이 일반적으로 소득증가율보다 약 2∼3%p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구 증가율이 2∼3%p보다 작다면 적립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World Bank(1994), p . 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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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 3> 基礎年金의 國際比較

국가 방식 재원 수급자격

호주*
조세방식. 소
득 자산 따
라 지급제한

일반세수 남 65세, 여 60세로 10년
거주.
여자도 65세로 될 예정.

캐나다

조세방식.
소득제한을

수반하는

가산 있음.

당초는 3종류의 목적세. 현재는

일반세수

65세, 40년 거주. 연수 부족

때는 연수 비례

덴마크 조세방식

일반세수
67세, 40년 거주로 만액. 70세까지

는 취로소득에 의한 제한 있음.

핀란드 조세방식

본인이 보수(상한 있음)의 1.55%,
사용자가 급여 총액의 2.4∼4.9%
(감가상각비 기준)

65세, 5년의 거주. 60∼64세에 앞당

겨 수급할 수 있음.
1개월에 0.5%의 비율로 감액.

아이슬란드* 조세방식
사용자가 급여의 2.5∼6%, 국고에

서 나머지 비용

67세 3년 거주. 만액연금에는 40년
가입이 요건.

네덜란드* 사회보험

본인이 보수의 14.55%, 사용자는

없음.
국고는 저소득자, 장애자 分 등

부족액을 부담.

65세 50년 가입으로 만액.
연수 부족시는 비례적으로 감액.

노르웨이 조세방식

본인 7.8%, 사용자 14.2%.
국가는 부족분 부담. 보수에 상한

이 없으며, 이것은 의료 등의 몫

도 포함함.

67세, 가입 40년으로 만액연수 부

족시에는 연금은 비례적으로 감액.

뉴질랜드*

조세방식 .간
접적인 소득

제한(상승세)
있음

일반세수
60세에서 서서히 65세로
인상 중.
10년간 및 50세 이후 5년의 거주

스웨덴

조세방식.
소득제한을

수반하는

가산 있음.

본인은 보수의 1%, 기업은 급여

총액의 5.83%를 갹출, 나머지 비

용은 국가부담임.

65세, 일정기간의 거주가

요건.
40년의 거주로 만액.

영국 사회보험

본인은 소득에 따라 2∼10 %(상한

있음),사용자는 3∼10.2%. 대상보수

에 상한 없음.

남65세, 여60세, 생애 취로가능기

간의 90% 가입으로 만액. 이하는

연수비례.
육아, 간병기간은 제외.

일본 사회보험
1호 정액갹출금, 2호 비례갹출금,
3호 없음.
급부의 1/ 3을 국고에서 부담.

25년 이상 가입, 65세 지급.
조기지급과 이연지급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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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적립방식의 갹출에 의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조세에 의해 사회

보장 재원을 조달할 경우 노령화, 수명연장 등의 요인으로 세금의 증가

가 결국 勤勞意慾의 低下, 無賃乘車者의 問題, 저축수준의 저하 등과 같

은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所得再分配 機

能과 貯蓄機能을 어떠한 수준에서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인부부로 구성된

세대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소득대체율의 범위는 25 %∼45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은 平均所得者를 기준으로

퇴직전 소득의 25%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급부수준을 정하고, 소득비례

연금은 정상적 퇴직소득의 20%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편의 과정에서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는 기초부분과 소득비

례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하므로 기존 제도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율을 반영하여 두 부문에서 承繼하도록 한다5).

한편 所得比例年金은 자영업자나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운영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個人所得의 脫漏 등에서 생기는 문제

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제2과정: 特殊職域年金의 改革

두 번째 과정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특

수직역연금은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야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年金의 基本原理

5) 이와 관련하여 기존가입자의 기득권이 일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

이나, 사회적 동의를 창출하여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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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제도를 운영해온 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특수직역연금제도를 개혁하는 첫 번째 조치는 퇴직연금으로 위치시키고

급부수준에 맞추어 갹출율을 정하는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

으로 두 번째 조치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로 하여금 기초연금에 가입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세 번째 과정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들에 한하여 소득비례연금의 가입을 免除시켜 주는 것과 整合性을 유지

하기 위함이다.

다. 제3과정 : 所得比例年金의 適用除外

연금개혁의 세 번째 과정은 이상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개편을 전

제로 퇴직연금보험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국

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다.

다음의 <表 Ⅳ-4>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국에서는 공적연금과 민영

연금간의 制度的 重複이 생겨날 때 제도간 조정을 하고 있다.

공사연금제도간 조정을 최초로 시도했던 미국의 경우에는 社會保障

法 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적용제외방식 대신

에 통합방식을 택하여 현행 조정제도는 相殺方式(offset p lan)과 초과방

식(excess p lan)을 기본방식으로 하고, 여기에 超過方式의 일종인 단계

방식(set-u p p lan)을 합하여 세 가지 방식에 의하고 있다.6)

공적연금에 대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 가장 대

6) 상쇄방식은 먼저 본래의 연금산정 방식대로 연금급부를 산정하고 산정

된 연금급부에서 공적연금급여의 일부를 차감하는 방법이다. 초과방식

은 공적연금을 위하여 연방보험세의 상한 이상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연금급여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단계방식은 공적연금의 사회보장세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이하에 대한 급여율보다 높은 급여

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 59 -



표적이다. 영국의 경우는 기존에 기업연금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연금을 배려하여 적용제외를 인

정한 후 현재는 개인연금에 대해서까지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表 Ⅳ- 4> 各國의 企業年金에 의한 公的年金의 代替 經緯

경위

미국

1930년대에, 사회보장법의 제정과정에서 기업연금 관계자의 로비활동으

로 적용제외 규정이 들어가나, 행정부와 대통령의 강한 반대로 채용되

지 않았음.

캐나다

1960년대 초에 정액연금(기초연금)에 추가하여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했

을 때 기존의 직역연금과의 관계에서 의논되었으나 실시되지 않음. 조

정은 직역연금 측에서 행함.

스웨덴

캐나다와 마찬가지의 상황 중에 의논되어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하면 적용제외를 인정했으나, 의견제출이 없어 결국은 실시되지 않았

음.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슬라이드제가 있었음.

영국

정액연금에 추가로 비례연금(슬라이드 없음)을 도입했을 때, 기존의 직

역연금(특히 공적직역에 많음)을 배려하여 적용제외를 인정하였음. 공

적연금에 슬라이드는 하지 않는다고 공약. 그 후 벽에 부딪혀 1970년대

후반에 일단 중단. 1978년부터 새로이 과거의 재평가 분도 포함하여 제

외를 인정함. 현재는 개인연금에 의한 제외도 인정함.

일본
1965년 후생연금법의 개정에 맞추어 공적연금을 보완함으로써 노후생

활의 다양한 니드에 대응하기 위함.

자료: 村上 淸(1997), p . 119를 참조하여 내용을 추가함.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영국의 적용제외 사례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

고 구체적인 시행에서는 代行方式을 택했다. 즉, 1965년 후생연금법을

개정할 때 통상 調整年金으로 불리는 후생연금기금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는 후생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特別法人인 厚生年金基金을 설립

하고 후생연금보험의 노령연금의 일부를 대행함과 동시에 기업 독자의

입장에서 여기에 附加給與를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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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공사연금제도간 조정은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독특

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에서

공적연금을 개혁함에 있어서 민영연금과의 관계 설정은 퇴직일시금의

退職積立金 중에서 총임금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의 보험료

로 갹출하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퇴직연금이 도

입되어 퇴직일시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퇴직적립금에

서 갹출되던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여전히 계속해서 퇴직적립금에서 충

당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준이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첫째로, 조정 후 제도운영이 단순하고 效率的이어야 한다. 둘째로,

제도간 相互補完性이 충분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해 볼 경우 우리 나라에서 공사연금제

도간 조정은 전국민의 기초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여 퇴직연금(특수직역

연금을 포함함)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경우 기존에 퇴직일시금 적립금에서 3 %의

갹출료를 국민연금에 갹출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 제도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 退職一時金制度의 退職年金制度로의 移行

가 . 退職一時金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우리 나라는 종업원 복지의 한 형태로서 퇴직일시금 제도를 운영해왔

다7). 이하에서는 퇴직일시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7) 퇴직일시금의 성격에 대한 논란은 민재성 외(199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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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現況

우리 나라의 퇴직금 제도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은 勤勞基準法 제

28조에 나와있는데, 거기에서는 근속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적어도 30일 이상의 平均賃金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

다. 적용 사업장은 1961년 30인 이상에서,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

으로,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다시 1989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 근로기준법 개정시에는 퇴직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제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 법 제 94조 제

4호에서 퇴직에 관한 사항 , 제 5호에서 퇴직금, 상여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계속근로연수의 起算日은 入社日로 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

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퇴직일시금은 조기퇴직이 일반화되고 金融의 可變性이 높아지는 상황

에서는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특히 퇴직일시금

의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은 약한 채 기업에게는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

으며 企業 倒産이 많은 상황에서는 支給保障의 不安定性이 커지고 있다8).

2) 問題點

현행 퇴직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퇴직금은

근로자의 失業保險 또는 老後生活保障 手段으로 기능해 온 것은 사실이

8)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퇴직금 우선변제권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후 퇴직금에 의존한 노후소득보장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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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사업자금이나 기타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됨으

로써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리고 퇴직금이 퇴직 후 노후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기보다는 근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노후생활비로

서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둘째로, 기업의 퇴직금부담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이제는 연륜이 길어지면서 長期勤續 勤勞者가 증가하

고 고도성장 과정에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기업의 퇴직금부담이

급격히 무거워지고 있다. 또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회

사의 人力構造에 따라서는 퇴직일시금의 財源調達에 곤란을 겪게 된다.

셋째로, 退職金受給權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

지 않은 기업이 많은 데다가 그나마 적립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도

퇴직금을 社內에 留保하여 運營資金으로 쓰고 있어서 기업도산시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확보

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1997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퇴직금

우선변제는 헌법에 不合致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수급권의 불안정

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나. 移行方案

退職一時金制度를 퇴직연금제도로 이행시키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서 중요한 것은 퇴직일시금의 성격은 무엇이며 누가 所有權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퇴직일시금을 後佛

賃金으로 본다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에

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퇴직일시금을 수령

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그와 관련한 제도는 근

- 63 -



로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장시켜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실

을 전제로 하여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복지제도

차원 또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 稅制惠澤 등의 경제적 조

치를 통해 유인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註: 1. 퇴직금을 전면적으로 기업연금으로 (전면이행)
2. 퇴직금 중 정년퇴직자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연금으로(횡할 일부이행)
3. 중도퇴직자분을 포함한 퇴직금의 일부를 기업연금으로(횡할 일부이행)
4. 퇴직금제도는 그대로 둔 채 기업연금제도를 신설(별도신설)
5. 불명

資料: 生命保險文化センタ－, 平成7年度企業の福利厚生制度に關する調査
(1995年5∼7月 調査).

퇴직일시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이행시킬 구체적 방안 마련과 관

련해서는 퇴직금일시금제도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일본의 사례

(부록 참조)를 참조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에는 全面移行, 部分

移行, 別途新設 등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허용되

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圖 Ⅳ-2]에 나타나 있듯이 다양한

방법이 병존하는 가운데 1988년에 비해 1995년에는 퇴직금을 전면적으

로 기업연금으로 이행시키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 圖 Ⅳ- 2 ] 退職年金으로의 移行類型別 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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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어떠한 경제

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각 기업은 퇴직일

시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退職給與充當金을 적립해왔다9). 퇴직급여충당

금의 적립방법은 社內積立과 社外積立이 있는데, 사외적립의 경우에는

보험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10). 퇴직급여충당금

에 대한 세제혜택은 所得稅法 및 所得稅法 施行令 과 法人稅法 및

法人稅法 施行令 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해연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

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

득을 계산 할 때 必要經費로 산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일

시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나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11).

여기에는 전반적인 조세정책이 非課稅와 租稅減免을 축소시키는 방

9)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퇴직금 지급규정 또는 근로기준법 에 의거 퇴직

금을 지급해야 하나 당기에 피용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서 확

정할 수 없는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법인(사용자)이 그 사업연도분을

손비로 계상함으로써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

정하는 것이다.
10) 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취급하고 있

으며, 은행에서는 종업원퇴직적립신탁을 취급하고 있다.
11) 물론 퇴직연금제도로의 이행유인을 위해 조세혜택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퇴직연금은 퇴직 후 소득의 확실성, 안정

성,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에 대

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도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가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되면 퇴직연금의 가

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일시금 수령 선호가 크게 줄어들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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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政策上의 不調和가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

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을 정부로부터 개인과 기업으로 전환시

킨다는 차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退職年金保險制度로의 移行 效果

1) 從業員側에 미치는 效果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급의

불확실성인데, 이는 특히 기업의 도산 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따

라서 기업의 도산 등과 같은 豫測이 不可能한 상황의 발생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일시금의 기금

에 갹출하는 재원을 가지고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수급권을 보

장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退職年金

保險의 財源은 社外에 적립 및 경영주와의 分離計定을 통하여 종업원들

의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보험제도의 도입은 퇴직후의 소득을 적절히 시간의 흐

름에 맞추어 안배하여 제공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

다. 지금까지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관계로 자녀결혼비용이나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쓰이거나 퇴직 후의 사업자금으로 활용됨으로써

장기적인 노후생활보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성공률이 낮아 노후소득을 보

장하기에는 危險負擔이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일시금제

도가 아닌 퇴직연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퇴직 후에 장기적이고 계속적

으로 급부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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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企業側에 미치는 效果

퇴직연금보험제도의 도입은 企業의 資金管理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

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업연금은 퇴직일시금과 달리 일시에 거액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기업으로서는 자금관리가 원활하다. 퇴직

일시금 제도하에서는 기업이 한꺼번에 많은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금부담으로 인하여 종종 경영압박을 받을 수가 있었으나, 기업

연금제도 하에서는 일정한 시기에 정해진 액수를 연금자금에 적립하게

되므로 기업으로서는 資金需要에 대한 不確實性을 감소시킬 수 있어 자

금관리가 용이할 것이다. 또한 퇴직일시금제도의 경우 퇴직금 지급액은

정년퇴직자 수와 근속연수의 변동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퇴직금

의 資金計劃 樹立이 어렵지만 기업연금제도는 保險數理에 의거하여 계

산된 보험료를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므로 증대하는 기업퇴직부담의 평

준화를 이룰 수 있다.

반면에 퇴직연금보험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資金調達을 압박할 수 있

다. 현행 퇴직금의 재원은 대부분 사내에 유보되어 기업의 運轉資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업연금의 재원이 사외에 강제로 적립될 경우 자금관

리상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금까지 퇴직급여충

당금을 사외에 적립하지 않은 기업에서 과거근무채무(PSL)의 상환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강제화 될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부담은 클 것이다.

한편 퇴직연금보험제도는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종업원에게 노후의

생활불안을 해소시키는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써 雇傭安定과 人才確保를

기대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영속적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

므로, 이 제도의 실시는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勞使關係

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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